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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조직장에서 조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

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은 사례 

 

공기업에서 법무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자, 본인의 동

의를 얻지 않았고,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

청을 제기하였습니다.  

 

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,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동

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하고, 근로자에게 조직관리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직을 해

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 

 

이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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